
조문별 제ž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｢유치원 및 초등·중등·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｣

◇ 제․개정 이유

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필수적으로 변화하는 미래

사회에 대응하여 예비교원의 디지털‧인공지능(AI)교육 역량을 함양하고,

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학기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실습학기제 운영 근거 마련(제6조제11항 신설)

나. 교직과목 중 교직소양 영역에 ‘디지털 교육(인공지능 교육 포함)’ 과목을

추가하는 세부이수 기준 조정(별표2)


